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33,923,088 31,017,693

일반회계 822,375,829 24,671,275

특별회계 211,547,259 6,346,418

공기업특별회계 76,842,516 2,305,27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842,516 2,305,275

기타특별회계 134,704,743 4,041,1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497,410 1,034,922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13,124,232 393,7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15,590 126,468

수질개선특별회계 122,990 3,69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4,106,507 123,19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81,229 5,437

주택사업특별회계 20,740,688 622,221

농공단지특별회계 3,135,232 94,057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299,067 68,97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352,161 100,56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4,646 1,3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417,291 372,519

도시개발특별회계 36,467,700 1,094,031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737,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28,67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얻어 간주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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